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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있는 문화

문화체육관광부

수신 종교단체 대표

(경유)

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(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) 현황 통보 및 협조요청

1.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-509(2022.1.17. )호 관련입니다.

2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

재해가 발생하는 경우, 형사책임을 부과하는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

' 22.1.27.부터 시행됩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관련

시설 현황(붙임1)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(붙임2)를 송부하오니, 해당 기관에서는

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시설

ㅇ (공중이용시설)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 1 · 2종 시설물

-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[별표3]

*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종교시설

나. 협조요청

ㅇ 시설물 관리주체는 적기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시설물

정보관리종합시스템 (FMS)에 오기입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시설물 철저 관리

ㅇ 시설물 운영 · 관리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

의무 사항 준수

붙임 1. 시설물안전법 상 제 1,2종 시설물 현황(건축물-종교시설) 1부.

2.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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